
사천시 시도상 생동  등  충돌 지 

사체처리 등에 한 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  가.      : 2007. 7. 30( 원  3 )

  나.      : 2007. 8. 27(산업건 원    57 )

  다. 상     : 2007. 9. 17( 116  사천시  시   1차 산업건 원 ) 

2.  지( 원)

 가. 사

  ○ 도 상에 차량과  충돌  생동   가 사체 등  상에 고 

어 운 에게 감  하고, 통사고  험  므  에 

한 충돌 지  신 한 처리  쾌 한 도 경  함

  ○ 「도 」에는 도  공사  지보수 등  규 하고, 경상남도 지 도 

지 리 규 에는 시   수시 찰하고 청  상태 등  검  

하고 나

  ○ 생동   가  등  사고 지  사체처리에 한 규  하므  

상  규   하여 극  주민참여  신 한 처리   

하여  하는 것 .

 나. 주 내용

  ○ 시도  어 도 에  생하는 생동 나 가  충돌사고  사 에 

지하고, 사체  신  처리하여 운  감 해  통사고  

쾌 한 도 경  만듬(  1 )

  ○ 리  생동   가  등  충돌사고가  지역에 동  동 통  

등  하거나 운  충돌주   사체신고 내   등 필 한 

책  강 하여 사고  함(  4 1항)

  ○ 리  할 역내  도 에 하여 순찰  견하거나 주민 는 



운  등  신고가  에는 도 상에  생동  등  사체  

지체 없  처리하여 쾌 한 도 경  함(  4  2항)

  ○ 수거  생동   가  사체는 「폐 리 」 2  규 에 하여 

생 폐  처리 에 라 처리하도  규 (  5 )

  ○ 리  5  규 에 하여 처리한 가  등  가  에는 

에게 그 처리 비용  청 할 수 도  규 (  6 )

  ○ 리   4 2항  규 에 한  신고   사체  직  

처리한 에 하여는 산   에  포상  지 할 수 도  하여 

주민들  극  참여  도함(  7 )

 다. 계

  ○ 「도 」 24 (도  공사  지 등)

  ○ 「도 시행 」 12 2(수   지 업  )

  ○ 「경상남도 지 도 지 리 규 」 3 ( )

  ○ 「경상남도 지 도 지 리 규 」 6 (순찰)

  ○ 「 산 」 2 ( )

  ○ 「 생동식 보 」 2 ( )

  ○ 「 생동 식 보  시행 」 34 ( 생돌  보   사업)

  ○ 「폐  리 」 2 ( )

3. 검 보고 지( 원 : )

  ○ 본 건  시도  어 도 상에  생동 나 가  사체  한 사고  

하고 쾌 한 도 경  하  해 경남도에 어 에   째  

하는  큰 미가 , 경남도에 는 지 도에 하여 지난 2월15  

  7월1  시행하고 

  ○  4  리  에 시 어 는 생태통  운  충돌주

  사체 신고 내   등  해 는 많  산  가 상

므  시행 에는 사체처리   시행하고 시   등  

 계  수립하여 동  시행에 만  하여   것 ,



  ○ 시도  어 도 에 한 수시  순찰  강 하고 사체가 천연

지 여  등  과 한 처리  한  라  

실  거 할 수  것 ,

  ○  신고   사체  직  처리한 에 한 포상  지  하여 

산  보하고 시행규 에 체  지 과 지   등  하게 

규 어  할 것

  ○ 특 , 동 한 사체에 해 다수  신고 가  수 고 포상  리고 

고  사체  하거나 상당한 생동  등  죽여 신고하는 등  

용    수 도  포상  하게 하여   것  

사료

  ○ 참고  우리 시 도  비  살펴보  고 도  2.2%, 지 도 1.3%, 시도 47.7%, 

어 도  32.5%  도 상에  생하는 생동  사체처리  하여 

  실  고 는 실 니다.

  ○ 「지 」 32  규 에 하여 2007. 8. 2. 사천시 에게 견 

청하여 2007. 8. 16. 시   하 , 2007. 7. 30  

20 간 고  실시하

  ○ 본 건  원  결하여도  에 지 고 가 없  

것  단 .

4. 질   답변 지 : 생략

5. 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 가결

7. 수 견 : 없


